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5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2월 01일

3. 정정 사유

- S-P(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4.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⑥이 투자신탁의 Cp(퇴직연금)클래스, Cpe(퇴

직연금)클래스 및 Cp-f(퇴직연금)클래스 수익

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

금 전용 수익증권으로 Cp(퇴직연금)클래스, C

pe(퇴직연금)클래스 및 Cp-f(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 매수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

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2호에서 규

정한 적립금으로 제한하며, 가입자격 및 세제

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이 투자신탁의 Cp(퇴직연금)클래스, Cpe(퇴

직연금)클래스, Cp-f(퇴직연금)클래스 및 S-P

(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은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으로 

Cp(퇴직연금)클래스, Cpe(퇴직연금)클래스, C

p-f(퇴직연금)클래스, 및 S-P(퇴직연금)클래

스  수익증권에 대해 매수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2호에

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제한하며,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___해당하

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추 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___해당하

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8. S-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제20조 (수익

증권의 판매

기준·  판매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추 가)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8. S-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집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가격, 판매수

수료 등)

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

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제40조(투자

신탁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

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

율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

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추 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

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

율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

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

으로 한다

18. S-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0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5

다. 신탁보수율: 연1000분의0.4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

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S-P(퇴직연금 ) 

클래스 추가)


